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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어도, 근로자의 

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앞서 체결한 개별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

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다200709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백규하 변호사 

 

피고 A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회사와 기본 연봉을 약 7,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

습니다.  그런데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,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

의 60%를,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%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.  피고

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 

 

피고는 원고가 정년 2년 미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본급의 60%를 지급하고, 그 이듬해에는 

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%만을 지급하였고, 이에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에 

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  1심 및 2심은 모두 원고 패

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

 

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

 

근로기준법 제97조는 “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

관하여는 무효로 한다. 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”고 정하고 있는

데, 대법원은 위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, 취업규칙에

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

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.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3&idx=121
http://www.jipyong.com/kr/member/member_view.php?seq=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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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

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

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며,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

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

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,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

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
 

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, 취업규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가 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

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60% 또는 40%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, 연봉

액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, 원고는 

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 취

업규칙이 아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, 따라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

따라 원고의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 

 

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.  참고로, 대법원은 2017년 

약정 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법한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더라도 개별 동

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(대법원 2107. 12. 13. 선고 2017

다261387 판결).  문제된 판결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, 대법원에서 동일한 취지로 2번이나 

선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위 판결의 취지를 유의할 필요

가 있겠습니다. 

 

■ 다운로드 :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다200709 판결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labor/28_201912/download/precedent8_download.pdf

